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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러한 지침은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 원산지) 규정 2021에 따라 특정 
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판매자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 원산지) 규정 2021(이하 ‘규정’)이 2021년 5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규정은 특정 식품에 대한 원산지 고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규정 
적용 대상인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제의하는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 뒷부분에 나오는 자가 확인 질문지를 사용하면 귀하가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규정에 관한 일반 지침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측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행 기관으로서 상사위원회는 개별 사업체에 법률 조언을 하거나 
특정 상황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법원만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계 협회도 유용한 정보를 얻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배경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가 특정 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알아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규제 대상인 신선/해동/냉동 식품 품목에 적용됩니다. 

 → 신선/해동 식품은 2022년 2월 12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냉동 식품은 202３년 ５월 12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에는 원산지 고지가 필요한 식품의 유형, 고지 방법,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사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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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식품이 규정 적용 대상인가?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 품목을 '규제 식품 품목 '이라고 합니다. 제5조 (2)항은 규제 식품 품목인 
식품 유형을 명시합니다.

 → 다음과 같은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
• 단 한 가지 종류이고
• 신선, 해동(해동만 했을 뿐이지 신선함), 냉동 상태이면서
•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것

 → 염지 돼지고기

위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식품(예: 계란, 유제품)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식품의 설명에 쓰이는 일부 용어는 규정에서 추가로 더 정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몇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5조 (2)항 (a)호의 '한 가지 종류' 기준을 충족하는 규제 식품 품목 
사과, 양배추, 소고기, 도미, 홍합 – 낱개로나 한 가지 종류의 식품 품목만 든 
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5조 (2)항 (a)호의 '한 가지 종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식품 품목 
냉동 완두콩과 옥수수가 혼합된 봉지, 소고기 스테이크와 양갈비가 둘 다 들어 
있는 고기 팩, 허브/마늘/양파가 든 미트볼, 청포도와 적포도가 혼합된 용기

식품 ‘품목’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품목'이라는 단어는 제4조에 정의된 용어이며, 판매하거나 판매 제의 또는 광고를 하는 식품의 '
각 개별 단위 또는 포장'을 의미합니다. 

'품목'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중량이나 조각(예: 수박)으로 팔리는 각 낱개 단위의 식품 
 → 여러 조각의 식품으로 구성된 패키지(예: 완두콩 패키지)

여러 식재료가 든 도시락이나 과일과 채소가 혼합된 상자(고객이 내용물을 지정하지 않음)를 
정해진 가격으로 팔 때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이나 
과일/채소 혼합 상자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자에 든 품목의 원산지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과일/채소 품목만 담아 배달하는 과일/채소 상자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과일/채소 종류의 원산지 국가를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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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또는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나?
‘과일 또는 채소’라는 단어는 제4조에 정의된 용어이며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나 식물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신선' 식품인가?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존 목적이나 섭취 가능 기간 연장 목적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신선' 식품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2)항에 명시된 일부 가공 유형(냉장, 냉각, 표면 처리, 진공 밀봉, 냉동 전 데치기)을 거친 
식품이라도 여전히 신선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좁게 해석될 수 있는 제
6조 (1)항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판매하는 식품도 마찬가지로 
신선 식품으로 간주합니다.

예

'신선' 식품 
냉장 통생선, 진공 밀봉된 생마늘

제6조 (3)항에 명시된 특정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은 더 이상 신선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공에는 건조, 탈수, 절임, 훈연, 통조림, 보존(소금, 설탕 또는 기름을 사용), 익힘(냉동 
전 데치기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예

'신선'하지 않은 식품
훈제 생선, 통조림 굴, 소금물에 담근 올리브, 말린 버섯, 김치, 말린 자두

다음 품목도 제4조에서 ‘과일 또는 채소’에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 식용 버섯
 → 발아 레귐
 → 코코넛 
 → 풋강낭콩이나 완두콩
 → 스노우피
 → 에다마메 콩
 → 누에콩
 → 스위트콘

다음 품목은 제외됩니다(옆 목록에서 과일 
또는 채소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 견과류
 → 씨앗
 → 레귐
 → 곡물
 → 흙에서 자라는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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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제7조는 최소 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합니다. 최소 가공에는 예를 들어 자르기, 잘게 
썰기, 얇게 썰기, 깍둑 썰기, 다지기, 갈기, 으깨기, 즙 짜기, 블렌딩, 퓌레 만들기, 살 발라내기, 뼈 
제거, 탈각, 껍질 벗기기, 세척, 소독 또는 방사선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 규정 적용 대상 식품은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항상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예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식품
싱싱하게 얇게 썬 버섯, 껍질을 벗기고 뼈를 제거한 닭다리살, 첨가물 없이 다진 
쇠고기의 패키지

단일 성분 과일 주스는 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공량 때문에 규제 식품 품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염지 돼지고기는 제8조에서 정의된 용어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말합니다.

 → 제품 중량의 최소 30%가 돼지고기 살인 베이컨이나 햄 제품
 → 최소 66%(중량 기준)의 돼지고기 살에다 보존제로 소금이 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 보존제로 
아질산염이나 질산염(또는 둘 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슈토 또는 
돼지고기 절임이 이러한 제품에 해당됩니다.

염지 돼지고기의 정의가 귀하의 사업체와 관련된다면 제8조의 전체 정의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염지 돼지고기가 하나의 재료로 든 품목(예: 햄을 얹은 냉동 피자 또는 베이컨 에그 파이)
은 원산지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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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규정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규제 식품 품목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은 도매업체보다는 소매업체에 중점을 둡니다.

팁

'판매 광고'에는 실제 매장, 농산물 직판장, 웹사이트 또는 전단지에 
내는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예: 광고판, 잡지, 
소셜 미디어에 내는 광고 )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식품 품목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할 때입니다. 

 → 모금 행사를 할 때 
 →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가게, 구내 매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나 연회업체에서 
즉시 소비할 목적일 때 

PRODUCT OF
NEW ZEALAND
PRODUCT OF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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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필요한 원산지 정보는 규제 식품 품목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표에 나옵니다. 

식품 품목 유형 고지할 원산지 정보

과일 또는 채소 재배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 사육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특정 상황에서는 도축 국가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5조를 
참조하십시오.

어류 어류가 잡힌 국가(국가 어업 관할권을 보유한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공해상 해양

조개류 조개류가 채취된 국가(국가 어업 관할권을 
보유한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공해상 
해양

위 표에 나오는 일부 단어(예: '재배', '사육', '공해', '국가 어업 관할권', '해양')는 제9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를 염두에 두고 표를 읽어야 합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원산지 정보가 염지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국가를 빼고 지역이나 도시(예: 캘리포니아, 남섬)를 고지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나 해양이 아니므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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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정보 고지 방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규제 식품 품목의 국가나 해양을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 

 → 사용할 정확한 단어 
 → 단어의 형식 및 스타일(예: 글꼴 크기 및 스타일)
 → 고지 위치 

제10조는 어떻게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제10조는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음 –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고지인지 여부는 규제 식품 
품목이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문자 – 원산지 정보는 글자 형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영어 또는 마오리어 – 원산지 정보는 이 두 언어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해야 하며 규제 식품 
품목의 포장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팁

국가 지도나 국기는 '문자'가 아니므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함
제10조는 규제 식품 품목과 고지된 국가/해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산지 정보와 함께 '재배', '사육', '채취', '포획'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원산지 정보 고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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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예: .co.nz)을 쓰는 것은 규제 식품 품목과 고지된 원산지 
국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리적 주소만 표시하고 기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소비자가 
주소와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간 연결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팁

낱개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 '뉴질랜드 제품' 또는 '뉴질랜드 사과'
는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일 수 있습니다. 햄 제품에 대해 이와 동일한 
표현(또는 ‘뉴질랜드산’)을 사용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돼지를 사육한 
국가인지, 아니면 가공만 한 곳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어장 양식 어류를 판매하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양식'은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포획'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어류라는 뜻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양식 
어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품'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어류와 뉴질랜드 양어장에서 기른 어류 모두에 대해 
적절한 고지일 수 있습니다.

정식 국가 명칭 대신 국가 약칭을 사용해도 규정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식품이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약칭이어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가 약칭 
NZ, AU 또는 AUS, U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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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식품 품목과의 연결성이 명확함
제10조에 의거, 판매자는 규제 식품 품목과 원산지 정보 간의 연결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한 곳(예: 상점 또는 시장)에서 이것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한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식품 품목 표면부에 표시
 → 포장에 표시 
 → 품목 옆 안내판에 표시 
 →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

예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한 곳에서 하는 고지로 규정에 부합하는 것: 
• 낱개 사과 코너 옆에 비치한 농산물 표시판에 가격과 품종, 원산지 정보를 

표시
• 얇게 썬 양송이 버섯을 담은 곽에 원산지 정보를 미리 인쇄 
• 델리 카운터에서 포장되지 않은 햄 옆에 꼬리표를 붙이고 원산지 정보를 표시
• 미리 포장된 쇠고기에 원산지 정보를 적은 스티커 라벨을 부착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하지 않은 곳(예: 웹사이트 또는 전단지)에서 이것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한다면 원산지 정보를 그 제의나 광고의 일부로 넣어야 합니다. 

제10조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고지하는 한,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규제 식품 품목의 표면부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팁

포장 햄의 포장 겉면이나 라벨에 '뉴질랜드 제품'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돼지를 사육한 
국가인지, 아니면 햄을 가공한 국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의 예:

BEST

FILLETScotchScotch

RAISED IN AOTEAROA

Shaved Ham
Made in New Zealand
from Canadian Pork

500 grams

Australia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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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지 요건의 변형
제11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반드시 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고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제12~15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15조에 따른 요구 사항 중 일부는 복잡하며, 모든 경우에 추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고지함에 있어 사용할 정확한 단어나 스타일, 형식 또는 고지 위치와 관련해 
세세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특정 내용은 꼭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10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도 적용됩니다. 

제12~15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2조: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의 추가 정보
제12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 정보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 식품 품목의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 정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13조: 매장 간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의 대체 정보
제13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판매자 매장 간에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장에서는 뉴질랜드산 딸기를 취급하고 다른 매장에서는 수입 딸기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모든 매장에서 판매 제의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품목의 원산지 국가나 해양의 목록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나 해양이 특정 매장의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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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제14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자주 변경되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 식품 품목의 예로 특정 브랜드의 완두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의 원산지 국가나 해양의 목록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나 해양이 특정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진술 

예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가능한 
고지 예시
햄 라벨에 고지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 중 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기른 돼지고기로 뉴질랜드에서 생산
냉동 브로콜리 봉지에 고지 — 원산지: 중국 또는 스페인

제15조: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제15조는 육류나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 정보가 자주 변경되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의 동물이 도축된 국가의 목록
 → 다음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가 특정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 동물이 도축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 동물이 그 국가에서 사육되지 않았을지도 모름

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중 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도축된 동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이며 사육 국가는 도축 국가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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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지 요건의 예외 
 제16조 및 제17조는 일반 고지 요건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는 품목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판매 제의가 이루어지고 수락된 당시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했는데 이후 이 정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품목 공급 시 다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예

제1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규제 식품 품목을 구입하고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가 고지되는 경우, 판매 제의에 따른 품목 공급 시점에 다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는 오디오 매체를 통해 규제 식품 품목의 판매 제의나 광고를 하는 경우, 이 제의나 
광고와 함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

제1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규제 식품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할 때는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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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위원회 강제 집행 
상사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상사위원회는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조사 방법과 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는 특정 사업체의 고지 정보가 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법원만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저촉 시 어떻게 되나?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8조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 제40조 (1B)항에 따른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사 후 상사위원회는 법규 위반 행위(공정거래법 제40B조에 정의된)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를 발견하면:

 → 공정거래법 제40D조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위반 행위 건당 최대 $1,000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행위 건당 법인은 최대 $30,000, 개인은 최대 $1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에 대한 거짓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표방
상품 원산지와 관련해 거짓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표방하거나 상품과 
관련해 오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10조, 제12A조 및 제13조 (j)호에 따른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러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상사위원회는 식품 
원산지 규정과 함께 계속 이것을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 건당 법인은 최대 
$600,000, 개인은 최대 $20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사용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위새, 국기 또는 기타 국가 상징 부호와 같은 심벌을 사용할 때는 
원산지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인상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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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이 안내서는 뉴질랜드에서 특정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광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일반 지침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측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제기
잠재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상사위원회에 민원 접수:

 → 전화: 0800 943 600

 → 온라인 민원 신청서 작성:  
상사위원회 웹사이트 

 → 이메일: contact@comcom.govt.nz 

 → 우편: Enquiries Team, Commerce 
Commission, PO Box 2351,  
Wellington 6140

추가 정보: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 정보 표준 
(식품 원산지) 규정 2021

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1986  

상사위원회: 원산지(식품 라벨 표시)

기업혁신고용부: 원산지 라벨 표시

관련 업계 협회도 유용한 정보를 얻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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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확인: 내가 규정 적용 대상인가?
이 질문지는 귀하가 식품 원산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 식품 품목의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를 하십니까?

n 예 n 아니요

2 소매점(온라인 포함)에서 판매하는 식품 품목입니까?

n 예 n 아니요

3 취급하시는 식품 품목이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범주 1: 
3.1 단 한 가지 종류의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이고
3.2 신선, 냉동, 해동(해동만 했을 뿐이지 신선함) 상태이면서
3.3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것

범주 2: 염지 돼지고기
n 예 n 아니요

4 식품 품목이 오직 모금 행사에서만 판매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가게, 구내 
매점 또는 연회업체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n 예 n 아니요

질문 1~3에 '예'라고 답하고 질문 4에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사위원회 지침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내 지침일 뿐이며 상사위원회의 견해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최근의 법률 변경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www.comcom.govt.nz/subscribe에서 자료 구독 신청을 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전화: 0800 943 600
우편:  Enquiries Team, Commerce Commission, PO Box 2351, Wellington 6140
이메일:  contact@comcom.govt.nz
www.comcom.govt.nz

Korean version

978-1-86945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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